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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 미제출 

귀화신청자 구제방안 안내

‘20. 2. 11.(화) 법무부 국적과

▪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제1차

수가 중단됨에 따라 귀화신청자가 국적법에 따른 1년 내에 사회통합프로그

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
▪이에 법무부는 ’19. 2. 8.~’19. 5. 28. 귀화신청자에 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

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’20. 5. 29.까지 연장하였습니다. 

’19. 2. 8.~’19. 5. 28. 귀화신청자께서는 늦어도 제4차수 평가에는 응시하시어 

결과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(신청가능횟수를 최대 3회까지 부여)

  ※ <예시 1> ‘19. 2. 14. 귀화신청자 정00씨는 ’19년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

하였다.(1회:x) 이후 ‘20. 3. 21. 제2차 시험 응시 및 불합격(2회: x), 제3차 시험 미응

시(응시횟수 산정 안됨), ’20. 5. 23. 제4차 시험 응시 및 합격(3회: o)하였다. 이 경

우 정00씨는 제4차 결과발표일 ’20. 5. 29. 까지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면 결과 

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▪또한, 귀화신청자의 귀화신청일이 종합평가일과 동일하여 결과를 결과발표일에 

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것임을 

알려드립니다.  

  ※ <예시 2> ‘19. 5. 23. 귀화신청자 서00씨는 ’20. 5. 23. 제4차 종합평가 시험에 

응시하였다. 다만, 평가에 대한 결과가 6일이 경과한 후에 발표가 되는 관계로 

‘20. 5. 29. 합격 결과를 제출하게 되었다. 이 경우 서00씨는 제4차 결과발표일 

‘20. 5. 29.까지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1년 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, 

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.


